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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✔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

검  토  항  목 검토여부 ‘✔‘ 표시

시 민 참 여

고 려 사 항

시         민 : 유 □ ( )      무 □

이 해 당 사 자 : 유 □ ( )      무 □

전   문   가 : 유 □ ( )      무 □

옴 브 즈 만 : 유 □ ( )      무 □

법령및기타

고 려 사 항

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□ 무 □

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

기         타  :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

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무 □

타 자 원 의

활      용

중 앙 부 처 : 유 □ ( )      무 □

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     무 □

기         업  : 유 □ ( )      무 □

관 계 기 관

및 단체 협의

관 계 기 관 :
유 □ ( 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

공기업담당관
)      무 □

관 련 단 체 : 유 □ ( )      무 □

 

 



제57차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
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와 재무회계 
결산서를 승인하고, 2019년 사업계획 변경 및 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재단 운
영에 반영하고자함

1. 개최개요

  ▪ 일  시 : 2019년 3월 27일(수), 16:00

  ▪ 장  소 : DDP배움터4층 아너스라운지

  ▪ 참석자 : 14명 중 12명 참석 (이사 10명, 감사 2명) 예정

  ▪ 배석자 : 재단 본부장, 간사, 노조위원장, 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등

  ▪ 진행순서

순서 시 간 내 용 진행
1

 16:00

~17:15

 이사회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이사장 

2  상정안건 보고 및 의결 이사장 

3  폐회 선언 이사장

2. 회의안건

 ▪ 상정안건(5건) 

  

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

1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 제174호 시장승인
2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175호 이사회승인
3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제176호 시장승인
4 보수규정 개정안 제177호 시장승인
5 DDP대관규정 개정안 제178호 시장승인

 

 ▪ 보고안건(3건) 
    1. 신임이사 임명 보고(백준상, 설은아, 최소현) 및 노동이사 선거 진행 보고

    2. 내규개정 보고(5건)

       - 인사규정시행내규, 계약직운영내규, 비상용직 관리내규, 직원근무평정내규, 

공무국외 출장심사내규

   3. 2018년 감사 종합보고



▪ 상정안건 상세 내용 

 제174호 :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처리 승인안

 □ 제안이유

  ○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잉여금 처리 안을 확정, 서울시장에게 제

출하기 위함. 

 □ 주요골자

  1) 2018 회계연도 예산 세입․세출 결산확정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 

구분 예산액 결산액 차이

세입

합계 54,751,044 54,568,030 △183,014

재단 19,806,755 20,200,383 393,628

패션 17,424,638 17,400,051 △24,587

DDP 17,219,651 16,667,596 △552,055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300,000 300,000 -

세출

합계 54,751,044 43,855,510 △10,895,534

재단 19,806,755 13,540,641 △6,266,114

패션 17,424,638 15,952,542 △1,472,096

DDP 17,219,651 14,362,327 △2,857,324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300,000 - △300,000

순세계 

잉여금 

합계 - 10,712,520 10,712,520

재단 - 6,659,743 6,659,743

패션 - 1,447,509 1,447,509

DDP - 2,305,268 2,305,268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- 300,000 300,0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2)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처리안

   ※ 순세계 잉여금 10,712,520천원은 ’19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함

      - 전체 107억 중 63억은 ‘18년 12월말 상정안건 중 사업계획상에 기 

편성되었으며, 나머지 44억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편성을 진행함 



   가) 재단 잉여금(67억) :기편성 37억+기본재산 적립3억+예비비 편성 27억  

      ※ 기본재산 적립근거: 서울시 예산 편성 지침 중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 中

        -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금액은 기본재산에 적립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

   나) 패션사업 잉여금(14억) :기편성 9억+기본재산적립 0.2억+예비비 편성5억

   다) DDP(자체수입 23억) : 기편성 14억+추가사업비 편성9억

     - DDP의 경우 개관 이후로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잉여금 

역시 100%자체 수입임. 2019년 살림터 임대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어, 시민 

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 사업비용으로 재투입되어야 함. 

 

단위 : 천원

구분
2018년

순세계잉여금

2019년 순세계 잉여금 배정

‘18년 12월말

사업계획 기 배정

57차 이사회 세입예산 편성(44억)

사업비 기본재산적립 예비비

합계 10,712,520 6,340,385 927,462 279,054 3,165,619

재단 6,659,743 3,713,940 - 255,242 2,690,560

패션 1,447,509 948,638 - 23,812 475,059

DDP 2,305,269 1,377,807 927,462 - -

비엔날레 300,000 300,000 - - -

 

 제175호 :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

□ 제안이유

  ○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를 확정,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함.  

□ 주요골자

  ○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(재무제표) 확정       

    1) 2018년부터 최초로 공익법인회계기준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, 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-35호)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.



   2) 재무상태표 요약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 

     

구분 금액 비고

자산총계 23,558,616

유동자산 16,725,444 현금성자산, 미수 채권 등

비유동자산 6,833,172 장기금융상품, 유형자산 등

부채총계 6,149,938

유동부채 2,601,716 미지급금(서울시 반납예정) 등

비유동부채 3,548,222 임대보증금, 퇴직급여충당금

자본총계 17,408,678

자본금 1,000 설립 기본재산

이익잉여금 17,407,678 누적 잉여금

 

3) 운영성과표 요약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 

     

구분 금액 비고

Ⅰ. 사업수익 52,416,971
이전수입 30,486,000 출연금 수입

DDP수익사업수입 12,770,742 DDP 사업 수입

기부금수입 250,595 기부금

기타수익사업수입 8,909,634 그 외 수탁사업 등

Ⅱ. 사업비용 47,547,475

디자인사업수행비용 8,363,484 재단 사업 운영

패션사업수행비용 13,155,223 패션봉제 사업 운영

DDP사업수행비용 14,117,041 DDP 운영

일반관리비용 4,333,305 일반관리비

기타사업비용 7,578,422 그 외 수탁사업 등

Ⅲ. 사업이익 4,869,496 Ⅰ.사업수익-Ⅱ. 사업비용

Ⅳ. 사업외수익 428,084 이자수익 등

Ⅴ. 사업외비용 8,059
Ⅵ. 당기순이익 5,289,521



 제176호 :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

□ 제안이유

 ○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에 의거 2019년 예산 및 사업

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 1) 세입세출 변동의 건

 ○ 2019년 세입예산 증액 : 606.7억→ 645.4억(38.7억 증액)으로 변경함

    - 2018년 순세계잉여금 44억 : 2019년 세입으로 편성

    - 비엔날레 운영수입(티켓판매 등) 3억 : 신규편성 

    - DDP 자체수입 8억 감소 조정 : DDP살림터 임대수입 감소로 인함

 ○ 2019년 세출 예산 증액: 606.7억→ 645.4억(38.7억 증액)

    - 사업비용 증가 4억(DDP시설위탁비용 1억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

홍보비용 3억), 예비비 편성(32억), 기본재산 편입(3억)

  

구분 예산 비고

세입

조정

합계 +3,870백만원 60,668→64,538백만원
이월금의 증가 +4,372백만원

재단 이월금 증가 +2,946백만원

패션 이월금 증가 +499백만원

DDP 이월금 증가 +927백만원

자체 수입금액 증감 △502백만원

비엔날레 자체 수입 증가 +323백만원 ∙자체 티켓 판매 수입 등

DDP자체 수입 감소 △825백만원 ∙살림터 임대수입 감소로 인함(14억→6억)

세출

조정

합계 +3,870백만원 60,668→64,538백만원

DDP운영관련 세출 증가 +102백만원

시설위탁사업 비용 증가 102백만원 ∙시설위탁사 홀메니저 2명 증원(178명→180명)

도시건축비엔날레 세출 증가 +323백만원 

행사 홍보 비용 증가 +323백만원 ∙홍보비 (언론, 광고 등),행사비 (포럼 등) 증액

예비비 편성 +3,166백만원 ∙재단 2,691백만원, 패션 475백만원

기본재산 편입 +279백만원



 2)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 변동의 건

 ○ 인건비 변동

    - 2019년 1분기 재단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용

      (사업비 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→ 일반관리비 정규직 인건비)

    - 조정근거: 2019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
      ※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

기존 사업비,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

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.

    - 조정내역

    

감액 증액

총계 68백만원 총계 68백만원

스마트유니버설 디자인 거점 10백만원 인건비 57백만원

거점별패션지원센터운영 51백만원 운영경비 11백만원

소상공인판로개척및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 7백만원

 제177호 : 보수규정 개정안

□ 제안이유

 ○ 『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』 제8조에 의거하여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

 ○ 『2019년도 지방출자‧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(공기업담당관-1238, 

‘19.01.28.)』 및 『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(노동정책담당관-10417, 

‘18.10.07)』을 반영하여 기본연봉 상・하한액을 조정하고자 함. 

 ○ 신규 임용시(실무자급)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경력 인정

범위를 규정으로 명시하여 신규임용자의 경력환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 

 ○ 『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(안)』(2016.09.13.)의 “위험업무, 야간업무 등 

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해당 수당 신설 지급요구”에 따라 『보수규정 <별



직 급
상한액
(인상률)

상한액
(기본연봉)

하한액
(기본연봉)

하한액
(인상률)

대표이사 - 시장이 결정

일반직

1 급

1.8%

78,567 58,883

1.8%
2 급 72,313 45,684

3 급 65,277 39,551

4 급 58,148 31,753

5 급 50,028 26,237 7.4%

6 급 45,781 23,863 11.2%

전문직

가 급 62,902 30,480
1.8%

나 급 55,441 27,130

다 급 48,613 25,651 11.2%

라 급 42,774 23,330 11.2%

마 급 36,760 22,692 11.2%

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(개정 2017.01.02.)』 및 『보수규정 시행내규 제

13조(특수업무수당)(개정 2017.03.16.)』을 신설하였으나 보수규정 및 보수규

정 시행내규의 특수업무수당 대상자가 상이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. 

  □ 주요골자

   1) ‘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및 ’19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<별표1> 

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<별표6> 경력환산기준표(신규임용 직급별 

연봉산정표) 개정

 (기준1) ‘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: 1.8%이내(호봉승급분 1.4%별도)

     (기준2) ‘19년 서울형 생활임금 : 월급 2,120,932(연봉 25,451,184)

      - 전문직 마급 : 하한액 11.24% 조정(생활임금 준수)

      - 전문직 다급‧라급 / 일반직 5급‧6급 : 차하위 직급간 기존 연봉 구간 비율  

등을 고려하여 조정

      - 그 외 : 총인건비 인상률 1.8%로 상‧하한액 일괄 인상

  ※ [참고]직급별 상하한액 최종인상률

 



  2) 신규임용시 연봉결정기준과 직급별(실무자급) 최대경력 인정 범위를 명시 

     - 보수규정 <별표6> “경력환산기준표” 명칭을 “연봉산정표”로 변경

       (보수규정시행내규 <별표5>경력환산 기준표와 혼란 방지)

     - 보수규정 제11조(신분변동시 연봉계산) 1호의 “경력환산기준표”를 “<별표

6> 연봉산정표 및 인사 규정시행내규 <별표5> 경력환산기준표”로 변경

     -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경력 인정범위를 6급(2년), 5급

(4년), 4급(8년), 3급(11년)으로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. 

※ 직급별 채용자격기준과 최대경력인정 비교표 

    

직급 채용 자격기준(인사규정<별표>) 최대경력인정 범위
1급 해당분야에 15년이상 경력자 -
2급 해당분야에 12년이상 경력자 -
3급 해당분야에  9년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경력 11년
4급 해당분야에  5년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경력 8년
5급 해당분야에  3년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경력 4년
6급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해당분야 경력 2년

※ 타기관 신규직원 자격기준 및 보수산정 비교표

   

구 분 산업진흥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
신입직원

 직급 7급 7급 7급 6 급

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 
없음

학력 및 경력의 
제한을 두지 않음

학력 및 경력 
제한 없음

-고등학교 졸업이상의 
학력소지자

-해당분야 자격증 소
지자 또는 경력자

*근거: 인사규정 정규직의 
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

*근거: 인사규정 직급별 
채용자격 기준표

*근거: 인사규정 제7
조

*근거: 인사규정 직급별 채
용자격 기준표

보 수 직급 하한액 연봉 책정 시 관련 
경력 2년까지 인정

3년까지 경력
인정

기존직원의 연봉액을 
대비하여 개인의 능력
과 경력 등을 감안, 
대표이사가 정함

*근거: 보수규정 
제20조 제1항

*근거: 채용공고문
(18.10.16.)

*근거: 채용공고문
(‘18.11.20.)

*근거: 보수규정 제11조



※ [참고] 보수규정시행내규 <별표 5 경력환산기준표>    

   

구 분 적 용 대 상 경 력 적용율 비 고

제1항

∘ 공무원 근무경력
∘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기업, 
  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근무경력
∘ 지방자치단체 투자 ·출연기관 근무경력
∘ 군복무 경력

100%

제2항

∘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근무경력 (회원경력은 제외)
∘ 상법에 의한 합명․합자․주식․유한회사 근무경력
∘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근무경력
∘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
∘ 외국의 국가기관, 공공기관, 법인 등 근무경력
∘ 교육연구기관, 언론기관 근무경력
∘ 일반기업체 해당 관련 분야 근무경력

90%

제3항 ∘ 제1항 및 제2항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85%

제4항
∘ 프리랜서 근무경력 (경력은 시간환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만 

인정하며,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)
80%

 (중략) 

3)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의 특수업무 수당 지급대상 일치

  

구분
보수규정(현행) 보수규정 시행내규(현행)

<별표2>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제13조(특수업무수당) ①항

내용

예산·결산·계약·감사·노사·보상업무·경영평가 등 
실무담당 직원(팀장이하) 

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보수규정 <별표 2> 
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및 
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재단 직원에 한해 지
급한다.  

    - 법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보수규정에도 명시

     [보수규정 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] 

    

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

특 수 업 무 
및 
기술 수당
<제정 
2017.01.02.> 

∘지급분야 : 예산·결산·계약·
  감사·노사·보상업무·경영평가·법정 안전관리자 등 실
무담당 직원(팀장이하) 

  월 80,000원

 (기술수당 후략)

∘ 회계, 결산, 계약, 감사, 노사, 보상업무, 경영평
가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담당 직
원(팀장 이하)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
수 있다.

(기술수당 후략)

    



    ※ [참고] 타기관 특수업무수당 비교표

구분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

수당 

명칭
특수업무수당 특정업무수당

특수업무수당

-법정선임수당
안전관리수당

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

내용

회계직, 예산담당, 전산직, 
계약담당, 시설담당, 감사, 
노사, 보상업무, 경영평가 실
무담당, 무대기술자격증소지
자(기계,조명,음향)에게 예산 
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
다.

회계, 예산, 전산, 계약담
당, 시설담당, 감사, 노사, 
보상업무, 경영평가 실무
담당에게 예산 범위 내에
서 지급할 수 있다.

특정업무수당: 노무, 계약,결
산, 예산, 경영평가, 감사, 
법정선임수당: 시설안전(산
업), 전기안전, 전기안전보조, 
소방안전, 안전관리(공연)

해당 법률상으로 안전관리자
로 선임되어 해당 관공서에 
신고된 자
예)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
관리자로 선임되어 전력기술
인 단체에 선임 신고된 자

 제178호 : DDP대관규정 개정안

□ 제안이유

 ○ 『DDP대관규정』제10조(대관료 구성 및 사용시간 등) 1항에 의거하여 

철야시간대 대관료 책정

 ○ 그동안 DDP 알림터 행사 대관 전·후 철야시간대 사용 시 초과시간과 

상관없이 1일치 대관료 징수로 대관자 부담 가중에 따른 민원 제기

 ○ 철야시간대 대관료를 시간별로 차등화하여 민원 부담 최소화 및 

대관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 ○ 『DDP대관규정』의  『<별표1> DDP 대관료』의 ‘1.기본시설 대관료’에 ‘알

림터’ 철야시간대 대관료 적용 기준을 추가하여, 철야시간 대관료를 책

정 하고자 함

  

   ・ ‘알림터’ 철야시간대(23시~08시) 대관료 적용 기준

     - 1일 임대료 시간당 단가의 150%할증

      ※ 철야시간대 사용은 1일 대관 운영시간 사용후 연장만 가능

        ※ 철야시간대 사용료는 행사마감 후, 2주내 정산



※ [참고] 타시설 시간외사용료 비교표

구  분 DDP 코엑스 장충체육관 예술의 전당

목 적 디자인·패션산업 MICE 산업 선도 복합스포츠예술시설
문화복합센터
(종합 예술 시설)

분 류 유니크베뉴 전문전시시설 실내스포츠, 공공·문화예술 전문전시시설

면 적
4,539㎡ 
(비정형구조)
※ 알림1관, 알림2관

35,287㎡ 
(정형구조)
※ A, B, C, D HALL

7,782㎡ 
(1~3층 관람석포함)
※주체육관, 바닥면적 1,832㎡

3,805㎡ (정형구조)
※ 제1~7전시실

사 용
시 간 11시간(10시~21시) 12시간(08시~20시)

하절기(4-9월) : 11시간(8시~19시)
동절(10-다음해3월) : 9시간(9시~18시)

8시간(11시~19시)

시간외

사용료
-

30분단위로 
1일임대료의 
1/20부과(약120%)

토,공휴일 사용시 1일임대료의
130%가산
야간 사용시 주간사용료의
130%가산

18~22시:1일 임대료의 
시간당 단가 적용
22~24시:1일 임대료의 
150% 할증
※ 24시이후 작업 
금지 원칙이나 
불가피할 경우, 
시간당 단가의 
150%할증

임대료

m²당 6,790원 (정
액개념)

m²당 2,009~3,102원
(요율적용)

m²당 229원(평일주간기준, 요율
적용) ※ 관람료 별도 징수

m²당 1,372원 
(요율적용)

임대료외 추가비용 
없음

부가세별도,전기,관
리비별도

부가세별도,부속시설사용료 별도,
중계사용료별도
※관람료 수입의 8%(공공문화행사),
 15%(일반행사)사용료 징수

부가세별도,항온항습설
비사용료별도, 수장고
비용별도,부대설비,관리
비 별도

공공할인적용 (50%) 할인 없음 할인 없음 할인 없음

※철야시간대 사용료는 ‘시설관리공
단’ 규정을 따름

※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
등을 위해 기준시간
(09:00~18:00) 외 추가로 
작업이 필요한 경우, 전당
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
※불가피하게 오후 10시 
이후 작업(자정 24:00까
지)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
업 사유서를 제출, 전당의 
승인 必. 이 경우 해당 시
간에 대한 추가 대관료는 
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
을 기본단위로 사용시간
에 따라 일일 기본시설 
사용료의 시간당 단가를 
적용한 후 150%로 할증
※24시 이후 철야작업 금
지 원칙

3. 행정사항

 ▪ 서울시 주무과 및 공기업담당관 사전협의 진행(완료)

  ▫ 기 간 : 2019. 3. 8 ~ 3. 26

  ▫ 내 용 : 상정안건 사전검토(이사회 통지 공문발송 및 자료 검토요청)



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기안금액

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운영경비 회의운영비 4,900,000
합  계 4,900,000

 ▪ 이사회 소집 통지 완료

  ▫ 주요내용 : 이사회 개최 개요 및 안건자료 이메일 송부 

  ▫ 통지일자 : 2019년 3월 7일, 24일

  ▪ 이사회 결과 공유

  ▫ 의사록 공개 : 참석이사 대상으로 사전 리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예정

4. 소요 예산

▪ 예산 산출 내역 : 사백구십만원정(4,900천원)
 - 이사회 참석수당 : 3,000천원 

구분 내 용 산출내역 지급액(천원)
1 회의 참석수당 300,000 X 10명 3.000

계 3.000

 - 속기사비 : 600천원

 

구분 품 목 산출내역 지급액(천원)
1 속기사비 중앙속기사 (2시간 이상) 600

계 600

 - 기타 운영비 : 1,300천원

 

구분 품 목 산출내역 지급액(천원)
1 자료인쇄 인쇄비 1식 (22부) 200
2 회의장 운영비 다과 및 음료, 회의장 셋팅비 등 650
3 식대 30,000원 × 15명 450

계 1,300

[붙임] 1. 제57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부. 

      2. 안건 174호~176호 요약 발표자료 1부. 끝. 


